
천시 지 공무원 복무 조  개정조 안 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   제안  : 2010  4월 12  천시

 나. 회  : 2010  4월 12

 다. 상정  결

  ○ 제160회 천시 회( 시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10  4월 22

) 상정 결

2. 제안  지

   (제안  : 무과  남상수)

 □ 제안

  ○ 「지 공무원 복무규정」  개정( 통  제21862호, 2009 .11. 

30. 공포ㆍ시행)에 라 공무원  집단ㆍ연  또는 단체  

를 사 하여 가 또는 지 단체  정책  하거나 가 또

는 지 단체 정책  수립ㆍ집행  해하는 것  지하 , 공무

원  직무를 수행할  근무 강  해 는 정 적 주  나타내는 복

 등  착  지함  공무원  근무 강  확립하도  함에 

라 에 맞 어 규정  정비하는 한편,

  ○ 경조사별 특별휴가 수  상 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  운 상 

나타난  미비점  보 ㆍ정비하여 열심히 하는 근무여건  조

, 행정  효  향상  도 하 는 것 .



 □ 주 내

  가. 공무원(지 회 원, 거에 라 취 한 지 단체  제 )  

집단․연  또는 단체  를 사 하여 가 또는 지 단

체  정책  하거나 가 또는 지 단체  정책 수립․집행

 해해 는 아니 (안 제5조 3항, 신 ).

  나. 공무원  직무를 수행할  제5조에 른 근무 강  해 는 정 적 

주  시 또는 상징하는 복  하거나  물  착 하여

는 아니 (안 제13조 3항, 신 ).

  다. 특별휴가 상과 수는 「지 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 3 「경

도 지 공무원 복무 조 」등에 라 조정 함(안 별 3).

3. 질의 답변요지

질    내  답  변  내  

○ 지 공무원 복무규정에  정하고 

는 내 들   조 에 시할  

필 가 는가?

○ 공무원들  집단행동 나 정

적 사 현 등  지하는 내

 공무원 조 견 등  수  

것  는지?

○ 여러 가지 사항들  포함하여 

조  를 개정한 사안 .

○ 고  특별한 견  없

었 .

( 상 무과 )

4. 지

 가.  : 없

 나. 찬  : 없

5. 심사결과 : 『원안 결』



6. 수 견 지 : 없

7. 타 필 한 사항 : 없



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천시 지 공무원 복무 조  를 다 과 같 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 다 과 같  신  한다.

  ③ 공무원(지 회 원, 거에 하여 취 한 지 단체  제 )  

집단․연  또는 단체  를 사 하여 가 또는 지 단체  

정책  하거나 가 또는 지 단체  정책수립․집행  해해

는 아니 다.

제13조제3항  다 과 같  신  한다.

  ③ 공무원  직무를 수행할  제5조에 른 근무 강  해 는 정 적 

주  시 또는 상징하는 복  하거나  물  착 하여 는 

아니 다.

별  3  별지  같  한다

부칙

 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“별지”

〔별  3〕

경조사별 휴가 수 (제24조제1항 )

            상 수

결혼 본 7

산 우 3

양 본 14

사망

우 , 본   우  5

본   우  조 ․ 조 3

 그  우 3

본   우  형제 매  그 형제 매  우 3

본   우   형제 매  그 형제 매  우 3

탈상 우 , 본   우  1

※ 비고: 1. 휴가를 실시함에 어  원격지  경우에는 실제 필 한 복

수를 가산할 수 다.

         2. 양  「 양 진  절차에 한 특 」에 른 양에 

한한다.



  안
  호

제582호 제 월  : 2010. 4. 12.

  결
월

2010. 4. 26

(제160회)
제     :  천 시 

천시 지 공무원 복무 조  개정조 안

□ 제안

  ○ 「지 공무원 복무규정」  개정( 통  제21862호, 2009 .11. 

30. 공포ㆍ시행)에 라 공무원  집단ㆍ연  또는 단체  

를 사 하여 가 또는 지 단체  정책  하거나 가 또

는 지 단체 정책  수립ㆍ집행  해하는 것  지하 , 공무

원  직무를 수행할  근무 강  해 는 정 적 주  나타내는 

복  등  착  지함  공무원  근무 강  확립하도  함

에 라 에 맞 어 규정  정비하는 한편,

  ○ 경조사별 특별휴가 수  상 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  운 상 

나타난  미비점  보 ㆍ정비하여 열심히 하는 근무여건  조

, 행정  효  향상  도 하 는 것 .

□ 주 내

  가. 공무원(지 회 원, 거에 라 취 한 지 단체  제 )  집

단․연  또는 단체  를 사 하여 가 또는 지 단체  

정책  하거나 가 또는 지 단체  정책 수립․집행  해

해 는 아니 (안 제5조 3항, 신 ).



  나. 공무원  직무를 수행할  제5조에 른 근무 강  해 는 정 적 

주  시 또는 상징하는 복  하거나  물  착 하여 는 

아니 (안 제13조 3항, 신 ).

  다. 특별휴가 상과 수는 「지 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 3 「경

도 지 공무원 복무 조 」등에 라 조정 함(안 별 3).



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천시 지 공무원 복무 조  를 다 과 같 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 다 과 같  신  한다.

  ③ 공무원(지 회 원, 거에 하여 취 한 지 단체  제 )  

집단․연  또는 단체  를 사 하여 가 또는 지 단체  

정책  하거나 가 또는 지 단체  정책수립․집행  해해

는 아니 다.

제13조제3항  다 과 같  신  한다.

  ③ 공무원  직무를 수행할  제5조에 른 근무 강  해 는 정 적 

주  시 또는 상징하는 복  하거나  물  착 하여 는 

아니 다.

별  3  별지  같  한다

부칙

 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“별지”

〔별  3〕

경조사별 휴가 수 (제24조제1항 )

            상 수

결혼 본 7

산 우 3

양 본 14

사망

우 , 본   우  5

본   우  조 ․ 조 3

 그  우 3

본   우  형제 매  그 형제 매  우 3

본   우   형제 매  그 형제 매  우 3

탈상 우 , 본   우  1

※ 비고: 1. 휴가를 실시함에 어  원격지  경우에는 실제 필 한 복

수를 가산할 수 다.

         2. 양  「 양 진  절차에 한 특 」에 른 양에 

한한다.



신․구조문 비표
현      행 개  정  안

제5조(근무 강 확립) ① 공무원  

  직무상   수하

여 근무 강  확립하고 질 를 

존 하여야 한다.

  ② 공무원  별  2  공직  행

동률  수하여야 한다.

  〈신  〉

제13조(복  등) ① 공무원  근무 

에 그 를 지할 수 는 

단정한 복  착 하여야 한다.

  ② 공무원  신    휴

 등에 하여는 「공무원 규

」  한다.

  〈신  〉

제5조(근무 강 확립) ① 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.

  ② 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.

  ③ 공무원(지 회 원, 거에 

하여 취 한 지 단체  제

)  집단․연  또는 단체  

를 사 하여 가 또는 지

단체  정책  하거나 

가 또는 지 단체  정책수

립․집행  해해 는

  아니 다.

제13조(복  등) ① 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.

  ② 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.

  ③ 공무원  직무를 수행할  제

5조에 른 근무 강  해 는 정

적 주  시 또는 상징하는 

복  하거나  물  착

하여 는 아니 다.



행 개 정 안

〔별  3〕

경조사별 휴가 수 (제24조제1항 )

            상 수

결혼

본 7

1

산 우 3

양 본 14

사망

우 , 본   우  7

본   우  조 ․조 ․

조 ․ 조
3

  그  우 3

※ 양  「 양 진  절차에 한 특 」

에 른 양에 한하 , 양  경조사

휴가 시 원격지  경우에는 실제 필 한 

복 수를 가산할 수 다.

〔별  3〕

경조사별 휴가 수 (제24조제1항 )

            상 수

결혼 본 7

산 우 3

양 본 14

사망

우 , 본   우  5

본   우  조 ․ 조 3

 그  우 3

본   우  형제 매  그 

형제 매  우
3

본   우   형제

매  그 형제 매  우
3

탈상 우 , 본   우  1

※비고: 1. 휴가를 실시함에 어  원격지  경

우에는 실제 필 한 복 수를 

가산할 수 다.

        2. 양  「 양 진  절차에 한 

특 」에 른 양에 한한다.


